사회보험검사방법
2003.2.27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비 징수·납부 잠정조례(1999년 국무원령 제259호)』등에 따라『사회보험 검사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바, 주요 내용을 아래에 게재하고 원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검사방법』의 주요 내용
  본 방법에서 말하는 "검사"는 사회보험취급기구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 납부 상황과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현급 이상의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검사업무를 담당하고 검사는 일상검사, 중점검사와 적발검사 등으로 구분
  사회보험 검사업무 담당 기관은 피검사단위의 고용상황, 임금수입상황, 재무제표, 회계증명서 등 사회보험비 납부 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검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피검사대상은 구두형식이나 서면형식으로 검사기관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음.
  주요 검사내용 
   - 납부단위와 개인이 신청·보고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초액이 국가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 납부단위와 개인이 제때에 전액으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지 여부 및 보충 납부상황 등
  사회보험취급기구의 검사 절차 
   - 검사 3일 전에 관련 내용, 검사방법, 준비할 자료 등을 피검사대상에 통보(단, 필요시 사전 통보 생략)
   - 두 명 이상의 검사인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신분증을 제시
   - 검사 상황에 대해 기록을 하고 검사인원과 피검사단위가 이를 확인
   - 검사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보 
   - 피검사대상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검사 후 10일 내에 관련 내용을 피검사대상에게 통보 

  피검사대상의 검사 거절, 유관자료 위·변조, 사회보험비 지연 납부 등의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관련 내용을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00원이상 1000원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 끝
